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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와
관련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장부가액 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
국영기업(SOEs)의 구조조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부(MoF)는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와 관련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 장부가액 사용과 관련된 세제
정책을 조정하는 내용의 재무부 규정 제 PMK-1호를 제정·발표하였습니다.

PMK-1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영기업(SOE)의 정의 확대

PMK-1은 국영기업(SOE)의 정의를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모든

조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a.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출자를 통해 전부 또는 대부분의 자본을 보유한

조직; 또는

b.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수한 권리를 보유한 조직 — 신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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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지속 요건

사업 목적 테스트 요건의 일환으로, 합병, 통합, 분할(자산을 취득하는 법인만

해당)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납세자의

사업 활동은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의 유효일로부터 최소 4년간(기존 5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장부가액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예: 사업 목적 테스트 불충족, 자산 이전 신청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에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자산의 이전 가액은 시장가액을 사용하여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PMK-1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시장가액을

적용하여 재산정을 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a. 해당 재무부 규정(Peraturan Menteri Keuangan/PMK)이 발효되기 이전에

장부가액 사용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

b. 사업 목적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과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사업 활동이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의 유효일로부터

최소 4년간 지속된 경우

c. 본 PMK 발효 이후에 다른 합병, 통합, 분할 또는 인수를 수행한 경우

3. 장부가액 사용에 관한 규정의 평가

재무부(MoF)는 본 재무부 규정(PMK)의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 규정에
따른 장부가액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평가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또한, 해당
장부가액 규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권한은 국세청장(DGT) 및 경제·재정전략
총국장에게 위임됩니다.

경과 규정

본 재무부 규정(PMK)에 따른 경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2026년 1월 22일 이전에 발급된 장부가액 사용 승인은 계속 유효합니다.

b. 2026년 1월 22일 이전에 장부가액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동 일자 현재까지

국세청장(DGT)의 결정을 받지 아니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PMK-812, 최종적으로 PMK-543 으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2 MoF Regulation No. 81 Year 2024 (PMK-81) dated 18 October 2024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5
3 MoF Regulation No. 54 Year 2025 (PMK-54) dated 28 July 2025 and effective from 1 August 2025



2023년 6월 12일, 재무부(MoF)는 체납 세액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PMK-

614 제정·발표하였습니다. PMK-61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당사 TaxFlash

제06/20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2025년 12월 31일, 국세청(DGT)은 PMK-61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규정을 제정·발표하였습니다:

1. PER-265은 체납 세액의 회수를 목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 정지, 압류 및 매각 절차와 함께 고객자금계좌(Rekening Dana Nasabah/
RDN)내 자금의 이전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PER-276은 세금 징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또는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련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PER-27은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의 PER-24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각 국세청 규정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상장주식의 압류 및 매각 절차

PER-26은 사용되는 계좌의 유형, 증권 보관 계좌(서브계좌)에 보관된 주식 및
고객자금계좌(RDN)에 보유한 자산의 거래 정지,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
압류 및 매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DGT)은 압류 및 매각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증권계좌, 고객자금계좌(RDN) 및 임시보관계좌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좌 정보에 대한 요청

2.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인도네시아 중앙증권예탁결제원

(Kustodian Sentral Efek Indonesia), 또는 RDN 은행을 통한 거래 정지 요청

3. 세무집행관(Jurusita Pajak)에 의한 압류

4. 압류된 주식의 국세청 증권 하위계좌로의 이전

5. 인가된 중개인을 통한 매각

6. 매각 대금의 관리 및 국고 납부

납세자가 압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은 압류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납세자의 고객자금계좌(RDN)에 보관된
자금을 국세청의 RD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는 잔여 현금 또는 남은 주식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세금 징수 절차에 관한 시행
규정

4 MoF Regulation No. 61 Year 2023 (PMK-61) dated and effective from 12 June 2023
5 DGT Regulation No. PER-26/PJ/2025 (PER-26)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5
6 DGT Regulation No. PER-27/PJ/2025 (PER-27) dated and effective from 31 December 2025. PER-27 revokes
DGT Regulation No. PER-24/PJ/2017 (PE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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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차단 및 제한

PER-27은 종전의 PER-24에서 규정하였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관세 관련 접근 권한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PER-27에 따라 현재는 법인행정시스템

접근 권한(Akses Sistem Administrasi Badan Hukum/AHU), 관세 시스템, 그리고

정부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PER-27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차단 또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확정·종결된 체납 세액이 최소 1억 인도네시아 루피아(IDR 100,000,000)에

달하는 경우. 다만, 토지 또는 건물의 압류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강제징수명령서(Surat Paksa)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PER-27은 차단 또는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세액 및 징수 비용이 전액 납부된 경우
• 조세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 충분한 가액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 분할 납부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 징수 시효가 만료된 경우
• 징수 담당 공무원의 권고가 있는 경우
• 법무부에 대한 접근 차단 해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이행된 경우. 다만, 이는

법인행정시스템(AHU)에 한하여 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차단 또는 차단 해제 요청은 2026년
1월 31일까지 PER-27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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